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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쉬둬(孟續鐸)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취업창업연구실 부연구원)

중국 경제성장 동력이 혁신과 창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1)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끌면서 다양한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과 창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창업조직과 영세기업의 탄

생으로 대규모 유연고용과 새로운 취업형태가 발전하면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활력을 보

여주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개념과 형식 및 특징

2014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었

으며, 이는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선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에 불어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으로 중국은 전대미문의 기회와 도전을 맞이했다.

* 이 글은 2018년 11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및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

구원의 공동주최로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16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저자의 발표문이다.

1)  역자 주 : 인터넷과 전통 업종과의 결합.

기획특집 ①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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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탄생 배경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2)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

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선에 

따라 요소 및 투자 지향형 경제성장에서 혁신 지향형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성장의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제시하자 

이를 계기로 경제구조 전환 및 개선과 질적 및 효율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고 

‘신경제모델’과 ‘신성장이론’이 대두되었다.

중국은 인터넷 시장에 진입한 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인

터넷과 다양한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신기

술, 신산업, 신업태, 뉴 패러다임의 활발한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다.

4차 산업혁명,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3) 크라우드 사업(四衆),4) 인터넷+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중국 취업시장과 업무환경에도 새로운 경제모델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 경로가 다양해지고 시간제와 임시직이나 계절적, 탄력적 업무 등 

업무방식 또한 날로 유연해지고 있다. 또한 ‘플랫폼 취업’, ‘온라인 취업’, ‘창업형 취업’ 등 유

연하고 다양한 취업형태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신창타이’는 고용능력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유연한 고용형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의미와 개념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개념은 주로 ‘유연한 고용’과 ‘신취업형태’로 표현된다. 

유연취업(flexible employment)5)은 중국에서 ‘비정규 취업(informal employment)’ 대신 정

2) 역자 주 : 중국 정부의 신경제기조로, 과거 고속성장 패러다임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바뀐 상태.

3)  역자 주 :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하자’의 약칭.

4) 역자 주 : 衆創(크라우드 창업), 衆包(크라우드 소싱), 衆扶(크라우드 지원), 衆籌(크라우드 펀딩)의 약칭.

5)	Flexible Employment 외에도, 국제적으로 ‘유연취업’과 비슷한 개념의 어휘가 많다(예: informal 

employment, irregular employment, irregular work, part-time wo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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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

취업과 비정규 취업은 혼용되어 사용되며 가리키는 대상도 일치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연취업을 노동시간, 임금, 업무장소, 보험, 복지, 노동관계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기존의 산업화 및 현대 공장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주류 취업형태와는 구별되는 다양

한 취업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유연’한 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

라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조직적인 인력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취업, 플랫폼 취업, 시

간제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정식부서 소속 여부로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

상 신취업형태를 포괄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ILO는 ‘세계 고용 및 사회전망 보고서’에서 

“비정형 취업(nonstandard employment)”의 개념을 발표했는데, 표준적 취업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배치 방식을 비정형 취업으로 본다. 표준적 취업에 속하는 업무배치는 무기한

이며 전일제이자 일종의 종속적인 양자 간 취업관계를 갖는다. 비정형 취업에는 임시직, 다자 

계약, 모호한 취업관계, 시간제 등의 형태가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는 비정형 취업이 유연한 업

무배치 방식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유연고용의 발전 흐름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가 신취업형태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점차 사회와 학계에서도 이 개

념을 수용하고 있다.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중국 공산

당 중앙위원회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는 

“유연취업과 신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취업을 촉진한다”고 분명

히 밝혔는데, 이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취업형태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신취업형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신취업형태를 안정적인 정

규직 및 표준노동관계와 구별되는 유연하고 플랫폼화된 취업형태로서 인터넷 등 현대 정보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안정적인 정규직이란 전일제로서 장기간 안정적일 것

으로 예상되는 취업형태를 가리키며, 표준노동관계란 현행 노동법이 인정하는 노동관계에 부

합하면서 노동자가 고용주에 종속성을 갖는 양자 간 취업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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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분류

신취업형태는 종종 유연고용과 뒤섞여 있는데다가 유연고용의 형태가 다양하여 신취업형

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특히 흔히 나타나는 일부 신취업형태는 정규고용과 유연

고용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신취업형태의 개념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기준은 공식적이거나 표준적인 노동계약의 여부 또는 조직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관계이고, 둘째 기준은 노동자가 취업한 조직의 형태인데, 이 두 기준을 결합하여 신취업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 취업형태의 분류

단일종속관계 계약 없음, 비종속 다수 계약, 다중 종속

표준노동관계 노동관계가 아닌 인력활용관계 다중 노동관계 또는 인력활용관계

표준형 조직 정규직
임시직

(유연인력활용, 노무인력활용)
시간제 취업
겸직·겸업

플랫폼형 조직
정규직

(자체 직원)
플랫폼형 취업(디디滴滴, 짜이항在行)
창업형 취업(타오바오 淘寶, 촹커創客)

다수 플랫폼 취업

가정이나 개인
자영형 취업(자영업자)

자기고용형 취업(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정형 취업(가사도우미)

‘슬래시’ 취업

<표 1>과 같이 각각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된 두 가지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신취업형

태를 총 아홉 가지로 분류하면 모든 취업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직으로, 일반 기

업체와 플랫폼형 기업의 표준노동관계에 따른 고용이 모두 정규직에 속한다. 둘째는 임시직

으로, 표준형 조직에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양측 사이에 종속관계가 없는 유연고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력활용관계는 종종 합법적인 노동관계 혹은 고용관계로 정의되지만, 표

준노동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셋째는 플랫폼형 취업과 창업형 취업으로, 주로 플랫폼 조직

에 기반을 둔 취업이다. 그러나 이 취업형태에서 노동자는 플랫폼과 노동관계를 맺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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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직원도 아니다. 예를 들어, 디디(滴滴)6)의 운전자, 짜이항(在行)7)의 컨설턴트, 

타오바오(淘寶)8) 점주 등이 이에 속한다 있다. 넷째는 가족이나 개인 차원의 자영형, 자기고

용형, 가족형 취업으로, 노동자가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경영과 노동행위를 통해 고

용을 실현한다. 다섯째는 시간제 취업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일반 사업체와 시간제 노동계약

을 체결하여 유연취업을 달성한다. 여섯째는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인 겸직·겸업(兼职兼業)으

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제 근로, 한 사람이 여러 플랫폼을 겸하는 취업(디디 운전자로 일하

는 동시에 타오바오 온라인상점 운영) 및 ‘슬래시 청년9)’과 같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업

을 갖는 형태가 포함된다. 이상의 총 아홉 가지 취업형태 가운데 정규직은 두 형태에 불과하

다.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연고용에 속하며, 플랫폼 취업과 창업형 취업 등은 전

형적인 신취업형태에 속한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특징

취업형식의 다양화

신취업형태는 직무내용, 직위, 업무형태와 고용방식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업

무 난이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유연고용이 주로 업무 난이

도가 낮거나 단순노동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신취업형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 없이 모든 영역을 망라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프리랜서

와 다양한 창업혁신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취업, 온라인상점 취업·창업 등이 이에 속

한다.

6)  역자 주 :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

7)  역자 주 : 중국 최초의 O2O 지식 거래 플랫폼.

8)  역자 주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9) 슬래시 청년(斜杠青年)의 어원은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마르시 앨보허(Marci Alboher)의 저서 “One 

Person, Multiple Career”에서 나온 영어단어 slash로, 단일직종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과 신분

을 가진 다원화된 삶을 선택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기자 겸 배우 겸 사진작가와 같

이 여러 직업을 가진 이들을 ‘슬래시 청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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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겸직·겸업

정규직 노동자의 겸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

가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고 있다. 회사원이 퇴근 후 디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한 

예인데, 이는 개인의 업무와 직업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든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하는 사람이 타오바오 온라인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그의 직업은 교사이며 타오바오 

온라인점포 경영은 유연고용의 한 형태인 겸업에 해당한다.

전일근무가 가능한 임시직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도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해지

면서, 개인의 업무와 고용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경의 웨이궁왕(微工網)은 노

동력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플랫폼으로, 웨이궁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규직과 유

사한 ‘전일제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메이퇀(美團)10) 플랫폼을 통해 아침식사 

배달서비스를 하고, 오후에는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11)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차를 배달

하고, 저녁에는 슈퍼마켓 판촉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

간까지도 일하게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신취업형태로, 개인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도 전일근무가 가능하다.

조직방식의 플랫폼화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플랫폼 조직이 나타나면서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유

연취업을 달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플랫폼 조직은 고정자산 투자를 적게 운영하

는 경자산(輕資産)의 특징을 갖지만, 첨단 플랫폼 정보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수요와 공급의 

즉시성을 실현하여 거래비용을 없앤다. 

10)  역자 주 : 중국의 외식 배달앱.

11)  역자 주 : 중국 바이두 산하 테이크아웃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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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인력활용의 규모화

플랫폼 조직의 유연인력활용 규모는 종종 전통적 기업의 고용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예를 들어 디디(滴滴)는 북경에 본사 하나만을 두고 있지만 전국에 2,000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폭스콘 사는 그 방대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20

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력활용 관리에서의 고용주 부재 추세

공유경제의 본질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쓸모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조

직의 부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법적인 노동관계나 고용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플

랫폼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이 약해졌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고용주와 조직이 불필요해지면

서 고용주와 노동자는 동업자나 협력자 또는 이익공동체 관계에 더 가까워졌다. 이와 같이 새

로운 생계유지 방식이 등장함으로써 노동자는 고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노동력과 지

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공급의 자율성

새로운 경제모델에서 유연업무 노동자는 높은 자율성과 자주권을 갖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노동자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유연업무 노동자는 

‘플랫폼+개인’ 모델을 통해 마치 스스로가 USB메모리인 것처럼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실시간 취업을 실현하고 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슬래시 

청년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동과 일은 일종의 삶의 체험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수많은 플랫폼 기반 기업이 

등장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

는 디디추싱(滴滴出行), 지식과 기술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주바제(猪八戒) 등 인터넷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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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취업과 창업형태가 나타났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가운데, 특히 공유경제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플랫폼 경

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취업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

국 도시지역의 주요한 신규취업 경로가 되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액은 2015년 1억 

8,100만 위안에서 2016년 3억 4,520만 위안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015년의 2.7배인 4

억 9,205만 위안까지 증가했다.

공유경제활동 참여자 수도 2015년 5억 명에서 2016년 6억 명, 2017년 7억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평균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는 2015년 약 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약 585만 명이었으며, 2017년에

는 약 131만 명이 증가하여 716만 명을 기록하여 2017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의 9.7%를 차

지했다. 이는 도시 신규취업자 100명 중 약 10명이 공유경제 기업의 신규채용인력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중국 공유경제 참여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2015년 약 5,0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6,000

만 명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 7,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해마다 평균 1,000만 명씩 증가하

고 있다.12)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을 통한 직접고용 증가 외에도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취업시장의 매칭 능력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플랫폼 경제는 많은 수의 유연고용 일자

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공유경제가 사회조직과 분업을 재구조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

은 분야에서 ‘회사+직원’ 구조가 ‘플랫폼+개인’ 구조로 대체되고 있다. 2016~2018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함

으로써 아홉 개의 업무 기회(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1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일례

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체 직원 수는 불과 3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톈마오(天貓, Tmall), 

12)   이상의 데이터 출처 :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정보화연구부(信息化研究部) 및 중국인터넷협회

(中国互联网协会) 공유경제업무위원(分享经济工作委员) 발표, 2016~2018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 보

고서(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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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淘寶), 쥐화솬(聚劃算)13)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 겨우 8,000명을 고용

했지만, 2017년 알리바바 소매유통 채널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 규모는 3,681만 명이나 된

다.14) 디디추싱 플랫폼은 2016년 6월~2017년 6월의 1년 동안 2,107만 8천 개의 일자리(전

용 차량, 공유 차량, 카풀 차량 소유자 및 대리운전자 포함)를 창출했다.15) 주바제를 이용하여 

1,300만 명의 개인과 전문 조직이 플랫폼을 통해 창업했고, 100만 명이 넘는 수가 온라인 취

업에 성공했으며 15만 개가 넘는 회사가 설립되었다.16)

향후 몇 년간은 공유경제와 플랫폼 기반 취업이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그 구

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효과적인 취업과 포용적 성장을 힘있게 이끌 것

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생산능력 과잉업종 종사자의 재취업과 빈곤지역 취업문제에서의 역할

13)  역자 주 : 소셜커머스 업체.

14)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中国人民大学劳动人事学院) 프로젝트 팀: 《알리바바 CtoC 전자상거래 

플랫폼 취업 흡수 및 주도 능력 연구(阿里巴巴零售电商平台就业吸纳与带动能力研究)》

15)   디디정책연구원(滴滴政策研究院): 《신경제, 신취업 - 2017년 디디추싱 플랫폼 취업 연구보고서(新经

济、新就业: 2017年滴滴出行平台就业研究报告)》

16)   주바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zbj.com/about/index.html

[그림 1] 중국 공유경제 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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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질 것이다. 2035년 즈음이면 중국 디지털 경제의 전체 취업자 수가 4억 1,500만 명

으로 증가하여17) 디지털 경제가 인적자원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취업분야로 성장할 것이며, 

향후 20년 동안의 취업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문제점과 도전과제

새로운 노동인력 활용형태와 취업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부해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

에 따라 중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서비스 체제 및 기제 건전화

최상위 설계[頂層設計, Top Level Design)18)와 법적 보장 미흡

현재 중국은 국가적으로 신취업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면서 《취업

촉진법(就業促進法)》과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에 유연고용과 관련된 조항을 계속 추가하

고 있는데, 이는 유연고용이 이미 중국 정책시스템과 법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는 복잡한 형식과 모호한 경계로 인해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정

책목표 설정이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차원의 최상위 설계가 부재한 채 당면문제 해결

과 점진적인 정책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신취업형태에 대한 법적 보장도 미흡하다. 게다가 새

로운 업태 인력의 노동관계와 민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여 노동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7)   보스턴 컨설팅《디지털 경제하의 취업과 인재 연구보고서(상) - 2035년 4억 디지털 경제 일자리의 미

래(数字经济下的就业与人才研究报告(上篇)——迈向2035：4亿数字经济就业的未来)》.

18)   건축 전문용어로서 현재 중국의 새로운 정치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상위 층위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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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통계 및 데이터

첫째, 현재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느슨한 편으로 다양한 취업형태

에 대한 구속력 있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통계와 지표체계도 미비하며 지역별로 신

취업형태에 대한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신취업형태는 다양하고 분포 상

황이 복잡하며 인력 유동성도 큰데다 업종이 탄력적이고 다양하여 통계의 측정이 어렵다. 현

재 신취업형태의 특징을 가진 집단이 정부의 취업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셋

째, 현재 취업통계 업무는 다소 수동적인 상황이며 신취업형태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스스로 

등록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통계업무 인력이 신취업형태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하기도 어

려운 편인데, 단순히 풀뿌리 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취업자들이 종종 미등록 취업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과 등록제도

가 결여되어 있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미흡

첫째, 유연고용 정책지원채널이 협소하여 유연고용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 현재 유연고

용 지원정책은 사회보장보조금이 유일하며 직업지도와 기능훈련 등 취업지도 정책이 부족하

다. 둘째, 신취업형태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미비하여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찾으려는 신

취업형태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취업서비

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지향적 메커니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취업형태 종사자에 대한 훈련정책이 부족하다. 기존의 훈련지원정책 대상은 대개 실

업자이기 때문에 이미 유연고용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은 훈련지원 정책을 누리기 어려워 

기존의 훈련지원 정책은 그들의 일자리 안정화와 정규직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넷

째, 창업형 취업정책 지원이 부족하다.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에서의 창업은 자금마련(대출), 

세수우대정책, 사업장 임대 등에 있어 담보조건 제약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불리한 정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인 취업정책 모델은 유연화된 신취업형태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형 취업, 자기고용형 취업, 겸직·겸업 등의 신취업형태는 더 이상 불가피한 취업

형태이자 전통적인 취업보장모델에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유연고용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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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정책처리 서비스 개선 필요

낙후된 공공서비스

첫째, 취업서비스가 신취업형태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유연고용 

노동자가 직접 공공취업 서비스 창구로 찾아와 등록하고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조직화 수준이 낮고 유동적이며 자기고용형태인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발맞추지 못한다. 둘

째, 유연고용 인력이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역에 따라 증빙자료 제공이나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유연취업과 신취업형태 인력이 정

부서비스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셋째, 현행 취업관리 서비스 방식

은 ‘인터넷+취업’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시스템이 변화하는 취업기술, 취업모델, 취업형

태 및 취업수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인터넷과 빅데이터 운용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

서비스 방식에 혁신이 결여되어 있다. 신취업형태와 관련한 사회보장서비스 역시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유연업무 인력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신취업형태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 미흡

사회보장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서 유연취업과 신취업형

태의 특징에 맞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사회보장서비스 방식에 있어 유연고용 

인력은 개인 자격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 가입이나 직장 이동 시에 그

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의 동기를 저하시킨다. 둘째, 유연고용 인력은 지

역 간 이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험의 직장이전 처리방식은 번거로운 처

리 과정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신취업형태 인력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노동자보

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도농주민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신취업형태 인

력이 보장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험 보장시스템 자체

가 미흡하여 노동자들의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다.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구직자들은 취업과

정에서 더 많은 위험요소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대항능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도

농주민보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취업연계형’ 노동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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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많은 수의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

력 특성에 걸맞은 사회보장보험이 부재한 실정이다.

유연고용 사회보장정책 이원화로 인한 제도적 장애물

첫째, 일부 지역의 경우 현지 호적을 가진 유연고용 인력만이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외지 호적 인력의 유연고용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부 도시에서는 

타 지역의 농촌 호적을 가진 인력의 유연고용 사회보장보험 가입 조건에 제한을 두고 현지 

도시 호적을 가진 유연고용 인력만을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어, 유연고용 농민공(農

民工)19)은 도시사회보험 시스템에서 소외받고 있다. 셋째, 많은 지역에서 유연고용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현지 호적의 취업곤란자와 미취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현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유연고용 인력은 사회보장 보조금 지원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신취업형태 인력의 보험가입 동기 저하의 원인

중국의 보험료 납부시스템은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변동이 큰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발맞

추지 못하여 ‘유연성’이 부족하다. 특히 높은 보험료율은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가입에 장애물

로 작용한다. 첫째, 국가가 정한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료율은 직장 부담금이 없어 도시노동자

보다 개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의 보험가입 스트레스가 가중

된다. 둘째, 각 지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해마다 상승함에 따라 보험납부 총액도 증가하여 

일부 유연고용 인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 납부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셋째, 소득수준이 낮은 일부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은 최저 보험료율

을 선택하고 있으며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료 납부 유예나 중단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여러 

개의 시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유연취업 

노동자로서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여러 직장이 각자 자신의 몫을 납부하여 합산

할 수도 없어, 사회보장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19)  역자 주 : 원래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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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은 사회제도를 통한 사회적 위험 해소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어,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을 국가 사회보장시스템 설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전통적 노동관계에 도전하는 신취업형태의 인력활용관계

신취업형태에 대한 기존 노동관계 조정시스템의 미흡한 대처

첫째, 겸직업무에 대한 현행 노동법 규정이 미비하다. 노동시장은 이미 겸직·겸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겸직업무에 대한 법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노동합동법》은 노동자가 하

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전일제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거나 권장하지 않

으며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합동법》은 노동자가 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전일제 노동관계를 맺는 것

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20)

둘째, 표준적 노동기준이 창업형 취업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다. ‘대중창업·만중창신’ 주도 아

래 수많은 스타트업과 영세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세하다’는 특징과 함

께 대부분 창업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고 표준적인 노동시스템을 갖추기

는 어렵다. 게다가 현행 노동법은 모든 기업을 일괄적으로 표준노동관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어, 이 또한 창업형 취업과 영세기업 취업 등 유연고용 성장에 불리하다. 

법률제도 부재 딜레마에 직면한 비정형 노동관계 거버넌스

첫째,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로 탄생한 신취업형태는 전통 노동관계와 충돌하는 부

분이 있는데, 근로시간, 업무형식, 임금지불, 관리규칙 등에서 전통기업과 종종 차이가 있다. 

표준화된 노동관계는 현재 나타나는 취업형태를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경제상

20)   《노동합동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여러 고용업체와 동시에 노동관계를 맺는 것

이 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고용업체의 요구에 따라 고치지 않는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지 이전의 고용업체에게 노동계약을 언제든 해

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을 뿐, 노동자가 다른 고용업체와 맺은 노동관계의 합법성을 부정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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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유연고용의 노동관계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나 현행 법과 규제는 이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비정형 노동관계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유연인력활용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유연인력활용을 노동관계 혹은 노무관계로 볼지, 다중 노동관계 혹은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결합으로 볼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셋째, 현재 비정형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미흡하다. 근로시간, 업무

장소, 근로조건 등이 관련 노동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노동관계 거버넌스는 법

률제도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보장에 한계를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추세에 맞지 않는 현행 노동감독과 쟁의조정 및 중재

첫째, 일부 유연인력활용에 대한 노동감독과 법 집행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부 유연인

력 활용업체는 법적인 노동관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감독부서가 법 집행을 할 수 없

다. 또한 유연고용인력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용방식과 유동적인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플랫폼형 유연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도 어려움이 크다. 

둘째, 유연인력활용에 대한 분쟁은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로 처리할 수 없다. 현행 노동법

규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서는 법률이 정한 시간제 인력활용 사건만을 수리할 

수 있는데, 명확한 인력활용업체가 없는 분쟁은 중재처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인터넷+취업’의 보급과 확장이 진행되면서 플랫폼 조직과 노동자 사이의 

쟁의도 점차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쟁의의 성격 규정과 처리는 여전히 실무 차원의 난제로 남

아 있다.

셋째, 노동감독과 조정 및 중재는 증거 입증과 처리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많은 

플랫폼형 취업이 인터넷 통신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데 이는 입증 문제로 이어진다. 인터넷 

관리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공된 증거 또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안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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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정책 경험과 미래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의 발전에 대해 줄곧 ‘혁신 장려, 신중 포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방수양어(放水養魚)’21)라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중국은 유연취업과 신취

업형태 및 혁신적 창업을 꾸준히 장려하고 지원했다. 이를 위해 취업 촉진, 사회보장보험 관

리, 노동관계 규제 등 많은 정책 방안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의 발전을 힘

있게 이끌어 왔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다양한 유연취업방식과 새로운 창업형 취업의 발전 지원

일찍이 중국 정부는 2001년에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요강(國

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个五年計劃綱要)》에서 취업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연고용 발전을 제

시했다. 또한 2007년에 공포된 《취업촉진법》은 유연고용을 법률로 명시했는데, 시간제 취업 

등 유연고용에 부합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하여 유연고용 

노동자를 지원해야 함을 밝혔다. 그 후 2016년 초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

개년 규획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綱要)》에서는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2017년 4월 국무원은 《현재 및 향후 

취업과 창업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做好当前和今后一段時期就業創業工作的意見)》(國發

〔2017〕28号)을 발표하여 ‘신취업형태 발전 지원’을 주력 분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향

으로 ‘신흥산업 발전 지원’과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적합한 고용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포

함시켰다. 또한 중국 정부는 창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적인 창업서비스 플

랫폼을 구축하여 창업형 취업의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지원 플랫폼 발전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여 집단지성창업, 간편창업과 유연고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연구개발 아이디어 크라우드소싱, 제조운영 크라우드소싱, 지식콘텐츠 크라우드

21)  역자 주 : 물을 풀어 고기를 키운다는 말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쓴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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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생활서비스 크라우드소싱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유연업무가 탄생했으며, 이들은 온라

인상점, 웨이뎬(微店),22) 웨이상(微商)23) 등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함께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취업이 나타나고 있다.

유연고용 인력의 사회보장시스템 편입

현재 신취업형태 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조를 보면, 여전히 유연고용 인력을 도시

노동자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신취업형태 인력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일찍이 유연고용 인력의 도시노동자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을 도입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이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곤란

자, 미취업 대학생 등 유연취업 인력에 사회보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

보험 대상에 편입시키고 있다.

다양한 법률형태로 일부 비정형 취업관계 관리

신취업형태는 비교적 다양하다. 특정 업무를 기한에 맞추어 수행하는 경우와 시간제 인력활

용과 같이 현행 노동법의 조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관계, 노무관계, 도급관계와 같

이 민법과 합동법(合同法)24)이 조정하는 유연인력활용 관계도 있다. 2008년에 시행된 《노동

합동법》은 유연한 취업관계 형태를 노동법 조정 범위에 편입시켰다. 임무완성형 노동계약을 

노동관계의 일종으로 간주함으로써 표준노동관계의 함의를 넓힌 것이 그 예시이며 ‘시간제 인

력활용’에 대해서도 법률 차원에서 전일제 인력활용과 구분되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미래

첫째,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발전 추세에 대해 실용, 포용, 신중의 입장을 보이

며 당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분명하

22) 역자 주 :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위챗 기반 소규모 상점.

23)  역자 주 : 위챗 친구관계를 활용한 C2C.

24)  역자 주 :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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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상위 설계를 개선 및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책대안

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신형태와 신모델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싹이 죽지 않도록 당분간은 성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

창업을 최상위 설계에서 ‘취업 우선’ 전략의 필수요소로 삼아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

업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 시스템은 ‘체계적인 정책조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형

태의 취업·창업 발전은 노동시장의 각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취업, 사회보험, 노동관계 등 

전 시스템적인 정책 조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종 직업소개 서비스, 훈련 보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대상자 범위에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

업 인력을 포함해야 하고, 각종 취업형태에 대한 정책지원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

의 취업·창업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빈곤인구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인

구 플랫폼형 취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일자리 특별 기금에서 보조

금이나 특별 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재정우대정책과 

취업지원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단계적 계약, 개인 도급, 서비스 아웃소싱 등 다양한 경로로 유연인력을 활

용하는 기업에 인력활용가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연인력활용이 뛰어난 기업에는 

플랫폼 기업 취업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일정 수준의 보조금이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

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직업훈련 보조금의 

지급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 평생훈련 시스템 개혁 요구에 발맞추어 다

양한 훈련 자원을 통합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훈

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사회보장 정

책과 서비스의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노동자의 업무 특징과 실

제 소득수준에 따라,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하고 납부가 편리하며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층위의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 산정, 휴대가 모두 가능한 사회보장권익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하며 창조적이고 유연한 납부방식으로 ‘인터넷+사회보장’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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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에 대한 산재보장방식과 실업보험제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유

연고용 사회보장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고 호적으로 조건을 제한하는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

으로 폐지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신용등급 등 더욱 유연한 보조금 신청수령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인터넷+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고, 온라인 서비스 플

랫폼과 휴대폰 단말기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휴대폰을 통해 직업 

정보 검색, 취업서비스 조사, 사회보장 보험금 납부, 보조금 신청, 직업 지도, 직업훈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콘텐츠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위챗 

등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공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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